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시달

1. 관련 :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
2.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( '20.1.16시행)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

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.

3.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기안착 방안을 시달하니 지방고용

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방안에 따라 홍보 · 안내 · 점검 등에 만전을 기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1부.

2.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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